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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용자를 대리

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

[대상판결 : 대구지방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고정1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] 

 
전국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회사에서,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

교부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.  이로 인해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

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. 

 

지평 노동팀은 위 회사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, 해당 근로자 채용 당시 인원부족으로 인해 즉시 

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, 대표이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여도, 대표이사가 재발방지대책

을 수립한 사정 등을 들어 가벌성이 높지 않아 선고유예의 필요성이 크다고 변호하였습니다.  

 

이에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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